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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Ⅰ

잠  어업  잠 부가  들어가 착

 산동식  채취 여 익  얻는 어업  

우리나라  다양  어업  종  에 도 독특  

태를 가진다 잠 부  에  작업  . 

입  얻 므  잠 부  능 이 잠  어업에

 가장 요시 다 그러나 잠  어업에  . 

통상 인 익분  태상 잠 부  원  지

는 불  며 주  잠 부 주  원 간, 

 계약상  분쟁이 생  여지가 다분  것

 보인다 그러므  잠  어업  구 원 사이. 

 계약 계를 보다 명 히 여 계약 당사자 

사이  를 명시 고  내용  실히 

행 지   손해 상 등과 같  민사

책임  리  요가 있다.

편 근 연근해  어업자원량  감소에 른 

어업생산량  격  감소는 잠 어업에  

익  증 를  불법어업  시도  이어 다. 

이러  불법 잠  어업이 원인이 어 생  

충돌사고를 롯  여러 해난사고  다른 어

업과  갈등이 많이 보도 고 있다 이러  잠. 

 어업과  분쟁에  법  책임에 

해 리  요가 있다.

잠수기 어업과 련한 법률상의 쟁

약정책임과 선박충돌시의 법정책임을 심으로- -

허 겸 신현옥 석원

부경대학교( ) 

Legal Issues on the Diving Apparatus Fishery: The case of contract 

responsibility and accountability at the time of ship collision

Gyeom Heo Hyeon-Ok Shin Seok-Won Limㆍ ㆍ

(Pukyong National University) 

Abstract

In this research, unlike other fishing, the diving apparatus fishery is that the diver is engaged in fishing 

for profits. Because it is unique fishery, conflicts can be occurred in members. So,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define the contractual relationship between the parties of the diving apparatus fishery. For 

exampl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owner and diver and the owner and fishing ship crew. In addition, 

civil liability of default on the obligation was reviewed. Also, because the trouble was occurred by illegal 

fishing, criminal liability of ship crash caused by illegal diving apparatus fishery was considered. As a 

result, It is important to notifying the necessity of some method for the status of diver and fishing ship 

crew in diving apparatus fishery. moreover, It is need to educate the risk of illegal fishery for the parties 

of diving apparatus fish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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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를 여  자료 집  통해 잠

 어업에  주  잠 부  원 장 포함( )

 통상 인 계에 해 우  조사해보고 장, 

조사를 통해 지역별  특  태  계에 

해 보고자 다.

울러 법 상  쟁  해 각 당사자 

간  계약 계  불법행 에  책임에 해논

해 보고자 다 다만 잠 어업  허가 건. , 

가 많지 다는 에  다양  사  집이 불

가능 여 좀  구체 인 민 사상  책임  ·

도출 지 못 다는 이 계이며 이 부분  , 

추후 추가 연구를 통해 보   것이다. 

잠수기어업의 개념과 사고 발생. Ⅱ

사례

잠수기 어업의 개념1. 

잠  어업  산업법 시행   조 근해24

어업  종 에  인   있듯이 근해어업에 

속  어업  척  동 어 에 잠 를 1

여  등  착  산동식  채취 는 

어업  말 다  산업법  조에 거. 41

여 잠  어업이 속  근해어업   해

는 어  는 어구마다 해양 산부장  허가를 

야 다. 

잠  어업에  인 명  해양 산

부 어업 책과  해양 산연구 보포  등에 자

히 나  있 며 잠  어업  조업과  다, 

과 같다  어장에 도착 면 잠 부는  . 

부  공 를 공 며  에  사다

리를 이용 여 속  들어간다 곧 작업  시. 

작 여 해  닥에 식 는 상  갈퀴나 

칼 등  잡  망태에 담는다 작업이 종료 면 . 

잠 부가 잠 부   에 있는 원  연결  

 당겨    신 를 보내고  에  

 당겨 잠 부를 끌어 린다 조업 시 는 . 

상 과 어장에 라 다르며   톤, FRP 5~8

 내외에 잠 부 명 보조원 명 원 명1~2 , 1 , 2~3

이 승  조업  다. 

가  실  . 

잠  어업  허가를  어  해양 산부

 등 어 통계에  인    2012 235

척이며  어업생산량  해양 산부  어업. 2013

생산동향조사에  인 여 이다8,684(M/T) .

잠  어업  등  어    잠1, 2 

 잠   심  국, 3, 4 

 분포 어 있다.

나 장 조사 . 

각 지역별  주  어획  종 에 차이가 있

었 며 그에 라 잠  어업  태가 다른 , 

것    있었다 목  는 산동식  . 

식지  심에 라 얕  곳에  주  어획

동  는 잠  어업에  장 겸 주가 잠

부  부부 계인 경우가 많 며 주 어획 산, 

동식  식지  심이  경우에는 일

인 태인 주 명과 잠 자 명  원 명1 1 2 (

장포함  태에  잠 자가 추가 는 경우  )

원이 추가 는 경우가 있었다.

잠수기어업의 형태  계2. 

잠  어업  에  힌  같이 잠 부 

명 보조원 명 원 명이  조가 어 1~2 , 1 , 2~3

작업  다 여 는 통상  가장 많  . 

태를 가진 주 명 잠 부 명 원 명 장 1 , 1 , 2 (

명 그 외 원 명  계를 심  당사자 1 , 1 )

간  계약 계에 해 분  실시 다. 

가 주  잠 자  계. 

통상  주  잠 자간  계약 계가 

생 지만 특  경우  주가 잠 자를 겸 는 

태를 가질  있다 이 태는 지역별  다르. 

지만 꽤 많이  차지 고 있 며 주 겸 , 

잠 자  태  개인이 가장 많  이득  취

는 것    있다  주가 장  겸 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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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에  작업  고 잠 자는 주 겸 장

과 부부 계  해 에  작업  는 태가 

있다.

나 주  장과  계. 

주가 장  겸 여 직  조업  는 경우

가 있 며 그 이외  경우는 주는 장과 계, 

약 계를 맺어 주  를 운 는 역  

다.

다 장과 잠 자  계. 

통상  장과 잠 자는 각각 주  계약

 맺고 작업에 임 지만 지역별  외 인 , 

태  주가 장  겸 고 잠 자 는 부부 계

를 가진 경우가 있다. 

라 주  원과  계. 

여  원  장 이외  원  미

며 잠 자  잠  작업  상에  보조 는 역, 

 다 주는 원과  계약  맺어 작업  . 

보조 는 역  부여 다. 

민사법상의 쟁. Ⅲ

약 책임1. 

잠  어업에  주  잠 자 주  원, 

사이  약 책임에 해 보  해 는  

계약  질   요가 있다 이러  계약. 

 질  근 계약과 도 계약 그리고 임계약

이다 이러  양자  계약이 민법상 어떠  질. 

 계약에 해당 는 가가  야  요

가 있다(Lim Seok-Won 2011).

가 계약  . 

본 논 에  계약  주 명 잠 자 명1 , 1 , 

원 명 장 명 그 외 원 명  통상 인 2 ( 1 , 1 )

태  잠  어업에 해 만 다루  다. 

잠  어업에 는 부분이 고 이 없는 

 짓가림 를 채택 고 있 며 짓가림 에 , 

 를  어획고에  Gong Yong-Sik(1991) “

어업  경 인 공동경 를 공  잔  즉, 

분  상  일  짓가림  주  원 ( )

집단 간에 양분  다 원  분  짓가, (

림 임  다시 일  원 간에 분 여 )

임 짓가림 임 이 결 는 임 지불 법 이라 ( ) ”

고 있다 편 일부  지역에 는 짓가림. 

에  분 이  원에게 특별  경우 

고  공 는 곳도 존재 다. 

도 계약(1) 

잠  어업에  잠 자가 어 작업   

담당 며 작업  채취  산 이 익  , 

부이므  잠 자  주 사이에 민법상  도

계약에 해당 는 내용  계약  체결   있다.

이 경우 민법  조에 해당 는 내용과 같이 664

인인 잠 자는 잠  작업에  일  

어획량  달  것  약 고 상 인 도, 

인 즉 주가 그 일  결과에 여 보 를 지

 것  약 함  그 효 이 생 게 는 

계약  태이다.

임계약(2) 

편 잠 자  주  계약  민법상  임계

약  볼 도 있다 이 경우 민법  조 에 . 680

해당 는 내용  장과 잠 자  계약  

임인인 주가 상 인 잠 자에 여 사  

처리인 어 작업  탁 고 상 인 장  , 

임인  이를 승낙 면 계약이 립 게 

다.

근 계약(3) 

마지막  주  잠 자 그리고 주  원

장 장 외  원 사이에 근 계약이 맺어진 ( , )

것  볼  있다 이 경우 민법  조에 해. 655

당 는 내용  계약  당사자인 잠 자는 

에  작업  노 를 공 며 원  해상, 

에  작업  노 를 공 고 이러  노 에 

여 보 를 지 는 것  근 계약이 립

다.

편 잠  어업   통  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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톤  톤 미만  동 어  사용 는 어업인 근8

해어업에 속 므 원법  조 용범 를 , 3 ( )

근거  여 원법  용  지 는다.

나 채 불이행. 

잠 자  주가 맺  계약  질이 계약  

태  계없이 잠 자가 계약  내용  본

인  채 를 이행 지 다는 것이 증명 만 

면 채 불이행  책임에  벗어날  없  것

이다(Lim Seok-Won 2011)1).

채 불이행   분 함에 있어  이행지

체 이행불능 불 이행   나   있다· · . 

 가지 에 해  살펴보도  다. 

이행지체(1) 

이행지체는 잠 자가 채  이행 가 었고 

그 이행이 가능함에도 불구 고 잠 자  책임있

는 사  이행  지 고 있는 상황에  생

  있다 사 는 주  잠 자가 각각 존. 

재  경우에 잠 자가 주에게 이행 가 도래

는 도 계약  에 른 이행  지 는 內容

경우이다 이행지체  요건. ,

가 이행 가 도래  것( ) 

나 이행이 가능  것( ) 

다 이행이 없  것( ) 

라 이행 지 는 데 여 채 자에게 책( ) 

임 있는 사 책사 가 있  것( )

선주와 잠수자 선주와 선원사이가 근로계약의 경우에는 

민법 제 조에 의거하여 잠수자와 선원은 각각 수 과 

해상에서 노무를 다해야 하며 고의나 과실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를 제외하고 본인의 채무를 다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한 선주와 

잠수부 사이의 계약을 도 계약으로 본다면 잠수부는 약

정된 기한 내에 계약의 내용에 좇아 일을 완성할 의무를 

지니며 약정된 기한 내에 일을 완성하지 못하여 도 인에

게 피해를  경우에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 외의 선주와 잠수부 사이의 계약을 

임계약으로 본다면 민법 제 조에 의거하여 수임인인 

잠수부는 임인인 선주로부터 탁받은 사무를 선량한 

리자의 주의로써 임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잠수부가 

이 선 의무에 반한 경우에는 채무불이행이 되며 그로 

인해 임인에게 손해가 발생하면 이를 배상할 책임을 진

다

마 이행 지 는 것이 법  것 ( ) 

이 있다(Song Deok-Su 2013).

이행불능(2) 

이행불능  채권이 립  후에 채 자에게 책

임 있는 사  이행   없게  것  말 다. 

를 들면 주  잠 부 그리고 주  원 사

이   약 간 내에 주  가 주 1

 원인  인  강 집행 등  당 여 처분

지가처분 집행  인  이행불능이 이에 속 다

고   있 며 이행불능  요건, , 

가 채권  립 후에 이행이 불가능 게 ( ) 

었  것 

나 채 자에게 책임 있는 사  불능  ( ) 

었  것

다 이행불능이 법  것( ) 

이 있다(Song Deok-Su 2013).

불 이행(3) 

불 이행  이행행 를 나 그것이 채

내용에 좆   이행이 니라  있는 불

 이행이었  에 채권자에게 손해가 생

 경우를  들  있다 가  주에게 병든 . 

를 납품  경우  취 부주  인  산  

품질 가 이에 속  다고   있 며 불, 

 이행  요건 ,

가 이행행 가 있었  것( ) 

나 이행이 불  것 ( ) 

다 채 자  책사( ) 

가 있다(Song Deok-Su 2013).

라  채 불이행   가지 에 속 는 

경우 주  잠 부 그리고 주  원 사이에 

손해 상  책임이 있다. 

법정책임2. 

편 인   복  인  남해 303 2

어  진  충돌사건에  해양 심·

원  재결 를 참고  여 잠 어업과 

 법 책임에 해 검토해 보 다 울러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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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토  약 책임에  손해  상책임  별

도  불법행 에  손해 상책임이   있

며 이에  자  검토는 충돌 내 불법

행   손해 상청구에  논  체 고

자 다 사고당시  생원인과 재결내용  . 

다 과 같다.

부해심 재결   에 진 가 여2005-35 「

구역 통 특 해역  양항 출입항 인 

 심 항  부근에 여 불법 잠 어

업  감행 면  런 등 를 시 지 니함

써 생  것이나 복  이 이  , 303

 등 경계를 소 히 함 써 상  견

지 못  것도 일인이 다 라고 명시 다. . 」

이 사건에 해  시계 내에 있 면  통

특 해역에  항 지 식에 라 항행 는 

과 항 지 식에  통항  상에 런 

등 를 시 지 니 고  상태  불법 

잠 어업  감행   사이  충돌사고에 

 를 립함 써 재결    

가능  지에 보탬이 게 고 사고 생 원, 

인  용에 있어  해 상 란  지  

요가 있다고 보고 원인  시 며 그 , 

결과 양  사고 생 원인   복  303

이 진  이 도인 것  분20%, 80%

다 이  같이 불법 잠 어업이 사고  큰 . 

원인  차지 는 상황에 잠  어  , 

주 잠 자 원 장 그 외 원  책임 생 ( , )

요건과 소 자인 주  사용자책임  

이에  손해 상청구 에 해 검토

다.

가 불법행 에  손해 상청구. 

충돌 사고가 생 면 민법상  불법행

권이라는 태  법 효과를 생시키게 다.

그리고 이러  불법행 에  손해 상청구

권  일 는 상법  규 조  ( 878 –

조 이 민법상  불법행 에  규  특880 )

 우  용 다 그에 라  손해. 

상  과실  경 에 른 분 책임  지게 

다 그리고 이러  과실  보험회사에  . 

과실 산 에 요 게 쓰이고 있 며 그 , 

단 는 역시 해양 심 원  재결결과를 

이용 고 있는 실 이다(Kim In-Hyeon 2003).

불법행 에  손해 상청구권이 립  

 요건  사  연결 여 검토해 보  

다.

가 과실( ) 

충돌사고에  일  요구 는 과실  

주   추상  경과실  ‘ ’

 여 과실  단 여야 다 다만  . 

운항  시시각각  변 는 해양  후를 등에 

업고  행 는 항해과 이  에 구체 인 사

에 라  개별  검토  요가 있다(Lim 

민법  조를 참고했   Seok-Won 2012). 763

이러  과실  법과는 달리 과실상계가 용

어 불법행  인  손해 상책임에  해자에

게 손해  생 는 에 여  과실이 있는 

에는 이를 참작 여 가해자  손해 상책임  

감면 는 도이다 이러  과실  이 는 . 

것 는 본 사  진  여 다  

명 규범과 지규범과  항법과 산업법

이 이 다. 

해사 법  조 경계1) 63 ( )

 주  상황  다른 과 충돌   

있는 험  충분히   있도  시각 청·

각  당시  상황에 맞게 이용   있는 모든 

단  이용 여 항상  경계를 여야 

다. 

해사 법  조 항 어업   등2) 12 1 ( )

통 특 해역에  어  작업에 종사 는 

 항 지 도에 라 그 통 특 해

역  항행 는 다른  통항에 지장  주어

는 니 다. 

산업법  조 허가어업3) 4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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톤  톤 이상  동 어  는 산자원  8

보 고 어업조   여 특히 요 여 

통  는 톤  톤 미만  동 어8

 사용 는 어업 이  근해어업 이라 다  ( “ ” )

는 자는 어  는 어구마다 해양 산부장

 허가를 야 다. 

해사 법  조 항 용4) 78 2 ( )

 해지는 시각부  해 뜨는 시각 지 이 

법에  는 등 를 시 여야 며 이 시간 , 

동 에는 이 법에  는 등  외  등 를 

시 여 는 니 다. 

나 손해  행 사이  인과 계( ) 

충돌과  손  즉 손  결과사이에 

인과 계가 있어야 다 이러  인과 계는 상. 

당인과 계를  여 결 다 라  . 

충돌  인 여  일부분이 손 어도 

항해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에  인 도 에 폭

풍우를 만나  이 침몰 게 었다면 침몰행

에 여는 상당인과 계에 라  인과 계

가 없는 것이 므  행 자는 책임  부담 지 

게 다(Kim In-Hyeon 2003).

다  손해  생 ( ) 

손해  개  차 이 다 이다(Kim Sang 

Yong 2003; Kim Hyeong-Bae 1998; Lee 

차 에 면 가해사건이 Eun-Yeong 2001). 

없었 라면 존재했었  가  재산상태  가

해행  불이익 게 변  재  재산상태

를  평가 했   나타나는 손해  차

이  다. 

라 법( ) 

법 이란 법질 에 다는 규범  가

단  말 다 법이란 사(Oh Byeong-Cheol 2014). 

법 법 행 법  타  모든 법규범  , , 

이 있는 경우  일 인 량  풍속 타 사

회질 를  경우도 모  법 이 있다고 

보 야 다(Kwak Yun-Jik 2003).

마 책임능( ) 

민법상 불법행 에  손해 상책임  부담

는 요건인 책임능 에  규  없다 그러. 

나 일  자  행  책임  인식   

있는 능 이 책임능 이 다 이는 그 결과가 . 

법  것이어  법 상 난 는 것임  인식

는 신능 이다(Kwak Yun-Jik 2003).

본 사 에  용결과( ) 

사법상  불법행 에  손해 상청구권  

동시키게 는 법 책임  민사소송에 여 

손해 상 이 다 이러  법 책임  과. 

실  도를 단 는 데에 있어  명 규범과 

지규범이 이 며 구체 는 항법

도가 이 다 그리고 해양 심 원에. 

 과실 이 요  이 다 이러  . 

해양 심 원에  과실  과실상계

를 용 고 그  민사재 에 용시  손해, 

상청구  산  경우에 해양 심

원에  산   른다면 진 이 , 

복 에 여  많   손해 상책임  

지게 다. 

나 사용자 책임. 

주는 민법  조에 거 여 잠 자  756

원  사용 여 조업 동  게  잠,  

를 사용  조업 동  행  시 그에 여  3

자에게 가  손해를 상  책임이 있다 그러나 . 

주가 잠 자  원  임과 조업 시 사  감

독에 상당  주 를   는 상당  주 를 

여도 손해가 있  경우에는 그러 지 니

다 이 사 에 는 소 자인 주가 잠  . 

어 에 승 지  상태이므  사  감독에 

상당  주 를 다고 볼  없 므  타 

에  생  손해를 사고 생 원인 에 라 

상해 주어야 다. 

본 사  경우는 원인재결  내용  추어 

보  진  장에게 주  과실이 있는 , 

것  상 다 이에 라 진  주는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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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자책임  부담 게 며 이는 민법  조, 756

상  사용자책임  근거  여 책임  진다. 

  복  진  장 도 불법행303

책임  부담 게 고 이러  주  장  책, 

임  부진 연 책임  불법행 에  손

해 상책임  부담 다. 

형사법상의 쟁. Ⅳ

논의의 실익1. 

잠  어업과  사법상  논  실익

 해양에  사법익이 침해  결과가 생  

경우는 법이 용 어 처벌    있다. 

장  경우는 법  조  항  업 상과180 2

실 매몰죄  법  조 업 상과실 사상268

죄가 립   있다  (Kim Dong-In 2005). 

법에 는 고 범처벌이 원 이나 잠 어업과 

해 는 과실범  생이 부분인 이 에, 

는 업 상과실 사상죄  업 상과실 매몰

죄를 심  논 해 보고자 다.

업무상과실치사상죄와 업무상과실선박매2. 

몰죄 

업 상과실 사상죄는 법  조에  268

고 있 며 업 상 과실  인 여 사람  사상, 

에 이르게 함 써 립 는 범죄이다 주. 

 과실범에 있어  책임요소나 법  

요소에 그 는 것이 니라 구 요건 요소가 

므  객  에 여 단해야 는 것이

며 이러  주 는 업 자  보통인 사이에 , 

본 사  경우는 원인재결  내용  추어 

보  업 자에게는 일  결과에 , 

 견가능 이 크  에  가  것이

라고 해 함이 타당 다 해상(Lee Jae-Sang 2012). 

법  조 경계  법에  고 있듯이 63 ( )

 운행에 있어  장  해원  주

는 요시 며 이를  시 업 상과실 사

상죄가 립 다  운행에  뿐만 니라 . 

잠  어업에 는 특  작업 상황에 맞게 잠

자가 에  채집  어획 동 시 상에

 원들  공 를 공 는 고 스  리에 

주 를 여야 며 상에  고 스  공, 

주입장  리소  인  잠 자  상해에 

여 업 상과실 사상죄가 립   있다. 

업 상 과실 는  과실  인 여 사람

 존 는  복 매몰 추락 는 , , 

자는 법  조 항에 거 여  이189 2 3

 고 는 천만원 이  벌 에 처 다2 . 

단 이  범죄 립  종  시키는 , 

사 가 있는 경우는 외  범죄 립이 지 

는다 그에  논 는 다 과 같다. . 

가 구 요건해당 사. 

잠  어  충돌사고에  사상자가 생

다면 항해  모든 책임  지는 장에게 사

책임  는 것이 원 일 것이며 장  행 가 , 

범죄행 가  해 는 일  행 가 법

는 부  법  구 요건 지를 충족 는( )

가 는 가 해결 어야  것이다 여 에. 

 구 요건이라는 말  범죄구 요건  뜻 다

구체  는 잠(Bae Jong-Dae 2005). 

어업에  결과 생과 원인과  인과 계 인식, 

사실과 결과 생과  착  등이 다. 

나 법 조각사. 

그러나 범죄가 립  해 는 구 요건에 

해당 는 행 가 법해야 며 장  행 가 , 

법 조각사 에 해당 다면 범죄는 립 지 

는다 행 법에 는 당행  조. ( 20 ), 

당  조 난  조 자구행  ( 21 ), ( 22 ), 

 조 그리고 해자  승낙  조 등 다( 23 ) ( 24 ) 

 가지  법 조각사 를 법 에 규

고 있다(Bae Jong-Dae 2005).

다 책임조각사. 

범죄가 립  해 는 행 자는 그 장

도 조 사미 자  신 신체  건강 면( 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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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조 조 심신장 자 농 자 책임능( 10 , 11 , ) 

이 있어야 다 즉 자  행  불법  통찰. 

고 행 를 이 통찰에 라 조종   있는 상, 

황에 있어야 다(Bae Jong-Dae 2005).

마치는 말. Ⅴ

이상에  잠  어업  태  계약  이  

 법 상  쟁  살펴보 다 일부 지역. 

에  존재 는 부부가 각각 장과 잠 부  

조업  는 태에 는 법 상  가 일어날 

가능 이 지만 통상 인 계약 태에 는 다른 

어업과 달리 잠 부  계약 여 조업  므  

잠 부  주 간에 여러 태  민사법상  쟁

이 생   있 며 주  원 장 포함( )

간  계약에 른 도 생   있다. 

 사용  해상작업이므  다른 과  

충돌 등 해난사고가 생   있 며 사고 생 , 

시 민사법상   사법상  가 생  

 있다 이러  민사법상  에 른 책임과 . 

사법상  에 른 책임  간과  쉬우나 

드시 검토 어야 는 부분이다. 

잠 어업  톤 미만  어  잠 부가 8

직  에  작업  여 익  리는 소규

모  어업  공동 경 를 외  입  일

 나 는 짓가림 를 택 고 있 므  주

에 해 입  분 이 작  잠 부  원

 입이 일 지 고 불 다 잠  어. 

업   해  잠 부  원  생  보

조   있는 이 요 다고 생각이 다. 

본 연구에 는 불법잠 어업이 주  원인이 

어 생  타 과  충돌사고에 해 충돌사

고 생 시 민사법상  약 책임과 법 책임 그

리고 사법상  용에 해 살펴보 다 이외. 

에도 참고   해양 심 원  재결 에

 충돌사고  원인  불법잠 어업  주원

인  시 는 과 잠  어업  험 에 

거 여 불법잠 어업 근   과 

보가 요 다고 생각 다. 

잠  어업  다른 어업과   상

당히 독특  태를 가지지만 우리나라 산업에

   차지 는  어업에 속 므

 잠  어업에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

지 다 그러므  이 연구에 는 잠 어업. 

에  생   있는 구 원들 사이  갈등과 책

임  그리고 불법어업  인  해상사고에

 책임  등  처  리  것에 해 

를 가지며 추후 다양  사  집과 집, 

 사  분    구체 인 민 사·

상  책임 도출이 요구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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